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골목 구석구석으

로 스며들고 취기 어린 음성이 회기동을 메

울 때쯤, 기숙사와 하숙집이 빼곡한 이문

동은 조용하다. 그나마 이문동 골목을 밝

히고 있던 카페불빛도 사라지면 눈에 들어

오는 것은 편의점 간판뿐이다.

늦은 시간 이문동에 홀로 남아있는 중국

인 A. 그녀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 한국에 온

지 6개월 밖에 안 돼 한국말이 서툰 그녀는 

늦은 시간 드물게 방문하는 손님들 앞에서

도 되도록 입을 열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아

르바이트 중에도 놓지 않는 한국어교재는 

잔뜩 헤져 있다.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해 우리

나라에 왔다는 그녀는 우리학교 1학년이다.

A는 아르바이트 시간에 학생기자라며 다

가와 알지 못할 말을 캐묻는 남자 때문에 

당황스러운 기색이다. 그 남자가 묻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 공부하던 한국어교재를 내

밀었고, 글을 동원해 더듬더듬 대화를 이

어갔다. 그런데 대화내용이 주목을 끈다. 

“시급이 얼마냐”고 묻는 기자의 말에 그녀

는 4,800원을 말했다. A가 오롯이 뜬 눈으

로 밤을 보낸 대가로 받는 돈이 43,200원

이라는 말이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야간수

당을 적용해 임금을 계산하면, 그녀가 본

래 받아야 할 돈은 최소 75,625원이다. 그런

데 A의 말에 따르면 “낮 시간에 일하는 중

국인 친구는 4,500원을 받는다”고 한다. A

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의 야간수당은 300

원인 셈이다. 이후 아르바이트를 왜 하는지, 

시작한지 얼마나 됐는지 등을 묻던 기자는 

“최저임금보다 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느

냐”고 반복해 묻다, A가 통 알아듣지 못하

는 것을 보곤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사실, 

출입국관리법상 한국에 온지 6개월 이상 

된 유학생만 아르바이트가 허가되기 때문

에 아르바이트 시작 당시 한국에 온지 4개

월째였던 A의 아르바이트 행위는 불법이

다. A는 어쩌면 43,200원조차 못 받을지 모

른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앞 사거리 근방에서 

일하는 유학생 B도 비슷한 사정이다. B는 

베트남에서 왔다. 밤 11시부터 다음날 8시

까지 시간 당 5,000원을 받고 일하는 그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편의점이 학교랑 가깝고 사장님이 친절해 

일에 만족한다”고 말한다. 낮에 손님이 많

다는 이유로 낮에 일하는 사람들이 시급을 

더 많이 받는 요상한 편의점에서, 그는 일

한다. 잘 시간이 없어 강의가 없는 시간을 

짬짬이 쪼개어 선잠을 자야 하지만, 생활비

를 생각하면 일을 그만둘 수 없다. 고려대

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B는 오

히려 “학부에 다니는 친구들은 시간이 많

이 남아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부럽다”며 

“여유가 생긴다면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릴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시종일관 웃는 얼

굴로 일하는 B. 그의 표정을 보아하니 그에

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5,000원짜리 시급

은 이미 고민거리가 아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학교의 직인이 포함된 ‘시간제취업 확인

서’와 함께 근무처, 근무시간, 시급 등을 출

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

다. 그런데 많은 유학생은 최저임금보다 적

은 돈을 받고 일한다. 신고서를 허위 기재

했거나, 출입국사무소의 허가를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라는 뜻이다. 이러한 경우, 최저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을 넘

어, 임금체불·악의적 신고 등이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 ‘불법취업’인 것이다. 관련 법

률 상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또한, 불법취업을 알선 혹은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일부 유학

생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에는 다양한 이

유가 있다. 가령 외국인 아르바이트생 개인

의 인식부족으로 부조리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C는 B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왔

다. 그가 일하는 편의점은 새벽까지 고성이 

끊이지 않는 외대앞역 근방 유흥가에 위치

해 있다. 술집이 밀집돼 있는 곳에서 야간

에 일하는 탓에 그는 하루에도 여러 명의 

취객을 상대한다.

그가 그 대가로 받는 시급은 6,000원. 야

간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러나 그는 적

은 임금 탓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르바

이트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다. 학교의 확인

을 거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하

는 ‘시간제취업 확인서’에 시급 기재란이 있

기 때문이다.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를 

솔직히 적어내는 것은 곧 업주를 고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불법 아르바

이트임을 적발당한 적이 없어 신고하지 않

아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출입국관리사무

소에 신고하느라 해고당할 생각은 더더욱 

없다. C는 단지 시급이 적은 것이 억울하다. 

하지만 다른 일을 구하기 힘들고, 다른 업

장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항의할 생각은 없다. C는 지금도 적은 임금 

탓에 아르바이트를 신고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저임금이 굳어지는 쳇바퀴를 달리고 

있다. 

물론, 일부 업주들은 이를 이용하기도 한

다. C의 고용주는 “위치적인 특성상 외국

인을 많이 고용했을 뿐, 저임금을 이유로 

외국인을 고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외국

인이나 한국인이나 같은 시급을 준다”고 

못 박았다. 

일부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신고하지 

않는 것에는 제도상의 이유도 한 몫 한다. 

신고를 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

이 제한되는 데다, 미신고 아르바이트가 적

발되는 경우가 드물다. ‘유학생 아르바이트 

신고제’의 홍보도 부족하다. 총유학생회 왕

건(무역학 2014) 회장은 “유학비자(D2비

자)를 가진 학생들은 한 주에 2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는데, 생활비 부담이 큰 탓에 20

시간보다 많이 일하고 싶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왕 회장은 “총

유학생회에서 학생들에게 유학생 아르바이

트 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나 모

두에게 전달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제도가 

알려지지 않은 탓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

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총유학생회는 오는 

23일 변호사초빙 법률특강을 연다.

지역 내 시민단체에서 문제해결에 나선 

적이 있지만 역부족이었다. 알바노조 경희

대분회는 2년 전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일

찍이 문제를 발견했다. 알바노조 경희대분

회 신소진(정치외교학 2013)은 “2014년 조

사 당시에도 그 해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

치는 시간당 3,500원에서 4,000원 사이의 

시급을 받는 외국인재학생이 많았다”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제도이탈이 불가피한 

유학생들을 일부 악덕업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알바노조 경희

대분회는 당시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과정

에서 악의적 신고 등으로 일부 외국인 아르

바이트생이 불이익을 겪을 것이 우려되어’ 

문제제기를 포기했다.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겪는 부조리는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 길게는 4년이

면 한국을 떠나거나, 아르바이트생 신세를 

면하는 유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탓일까. 혹은 유학생들의 생활사

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행정제도 탓일까. 

근로자의 날은 외국인 아르바이트생들을 

조용히 지나쳐갔고, 외국인 아르바이트생

은 지금도 골목골목에 홀로 남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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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아르바이트 시간 늘리고 싶어”

서울캠 유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불법아르바이트 적발당한 적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만연

외국인 아르바이트생 불이익 받을까 

두려워 적극적 문제제기 못해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간당 6,030원>

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2004 ~ 2007학번 재학생 중, 금학기 현재 면제 받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 않으며 이수하지 않은 자.

2. 이수면제 대상과목(학점부여 없음)

 가. “대학영어”  나.  “사고와 표현”, “보고서작성과 발표”, “생명과학논문작성법”

 다.  전산영역의 경우 이수요건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3. 면제기준 및 자격 

 가. 대학영어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공인영어시험능력자로 계열별 TOEFL, TOEIC, TEPS 일정점수 이상자

  2) 국제화 추진 TOEFL, TOEIC, TEPS 전형 입학자

  3) 영어권 국적 외국인 특례입학자

  4) Intensive Program(DEEP, LEAP, REACH)이수자

  5)  국제교류처주관 영어권 학점교류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

[이수면제 기준표]

면제종류 계열 대학

면제기준

면제내용TOEFL
TEPS TOEIC G-TELP

CBT IBT

공인영어 
시험능력자 

외국어계열, 사회계열 외국어대학, 국제·경영대학 207 이상 76 이상 600 이상 700 이상 66(Level2) 이상

 과목면제
※   실시일 기준 
현재 최근 2
년 이내 점
수에 한함

공학계열
자연과학 계열

전자정보대학, 응용과학대학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우주과학과) 193 이상 69 이상 551 이상 650 이상 57(Level2) 이상

공과대학, 생명과학대학, 응용과학대학
(응용화학과) 190 이상 68 이상 530 이상 640 이상 56(Level2) 이상

예체능 계열 체육대학, 예술·디자인대학 147 이상 51 이상 400 이상 510 이상 57(Level2) 이상

* 외부 공인기관 자격증 제출은 매 학기 지정하여 신청 기간에 신청서와 성적표(원본)를 제출한다.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Intensive Program 이수자들은 증빙서류 제출한 자에 한하여 상황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며, 통과자에 한하여 과목을 면제한다.(신청 기간에 제출)

*공학인증(ABEEK)대상자는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영어 학점 인정 불가

면제종류 자 격 면제내용

국제화추진 전형입학자 국제화추진 TOEFL, TOEIC 전형 입학자 과목면제

특례입학자(영어권) 영어권 국적 외국인 또는 영어권 교포자녀, 영어권 재외국민 과목면제

Intensive Program
이수자

국제교류센터가 인정하는
-  재학 중 영어권 학점 교류자/어학 연수자로 선발된 자 외국 영어기관의 과정을 수로하고 상급성적을 취득한 자
에 한함.
- 영어권 국가에서 학점 인정 가능한 영어 어학연수/과정(외국대학, 대학부설 및 공인 교육기관 Program)에서 48
시간(3시간X16주) 이상 이수한 후 고급 성적을 취득한 자.

과목면제

평생교육원 DEEP, 국제교육원 LEAP, REACH 집중 프로그램 과정을 출석률 80% 이상, 성적상급 수준으로 수료한자. 과목면제

 나. 외국어대학 대학영어 / 전문영어 이수 면제기준

 ※ 외국어대학 핵심교양 이수면제 예외사항

 -  외국어대학은 학과적 특성에 의해 특정과목 수강으로 ‘대학영어’와 ‘전문영어’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음

 -  자신의 제1전공이 아닌 타 전공의 외국어1,2단계를 이수하는 것으로 핵심교양 이수를 대체할 수 있음

[대체교과목]

제 1 단계 제 2 단계 총 이수학점

초급중국어회화1 초급중국어회화2 6

일본어강독1 일본어강독2 6

스페인어1 스페인어2 6

러시아어1 러시아어2 6

초급프랑스어1 초급프랑스어2 6

※  상기과목으로 이수면제를 신청하는 외국어대학 소속 학생은 외국어대학 행정실(T:031)201-2201)에 별도 접수 바랍니다.

 다.  사고와 표현 영역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1단계 :  독후감 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후 구술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2단계 : 글쓰기 시험 80점 이상

[이수면제 기준표]
* 신청서 제출은 매 학기 지정하여 신청 기간에 제출한다.

단 계 내 용 평가 방법 학 점 비 고

1단계 독후감평가 (권장도서 중 3편을 읽고 독후감 제출) 독후감 80점 이상 통과자에 한하여 구술시험 P/F로
부여

1단계 합격시
2단계 시험 자격 부여2단계 글쓰기 시험 (교재 내용 이해도 평가 / 논술 시험) 80점 이상 통과

 라.  전산영역 이수면제 기준 및 자격 : 전산영역의 경우 이수요건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4. 신청기간:  2016.06.01(수) ~ 2016.06.10(금) 17:00 까지

5. 신청장소: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멀티미디어교육관 507호)

6. 신청자 유의사항

 가.  2016학년도 1학기 현재 상기과목을 수강 및 이수한자는 신청할 수 없음.

 나.  본 제도는 일정능력보유자에게 과목이수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학점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도

로 이수하여야 함.

 다.  신청자격이 있어도 본 이수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목이수를 면제받을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031-201-3401~5)

7.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 (양식은 경희대학교 학사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나. 증빙서류 원본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일시 : 2016. 5. 23(월) ~ 26(목) 5pm
장소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관 다목적홀 (102호)
 Dance & Performing Art Hall, School of Dance, KHU, Seoul

주최 :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School of Dance, Kyung Hee University
후원 : 무용학부 48대학생회 · 문화아이템팩토리센터  Contact : 02)961.0539

2016


